
【게재 내용】

< 식용판매 금지된 ‘나비완두콩꽃’ 판매차단 >

1. 대상 제품

  - 제    품 : ‘나비완두콩꽃’ 관련 식용으로 판매 중인 모든 제품

  - 특이사항 : 대부분 꽃잎 형태로 유통되거나, ‘차’, ‘가루’ 등의 제품 다양한 형태

  - 확인방법 : 제품에 ‘차’, ‘TEA’, ‘섭취방법’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‘식품’

  - 예외사항 : 제품에 ‘관상용’, ‘염료추출용’ 또는 식용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

  - 제품 사진

   
차 꽃잎 분말

2. 조치 사유

  - 식약처 고시 ‘식품의 기준 및 규격’에 등재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

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·수입 등을 할 수 없음.

3. 조치 방법

  - 평소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, 용도에 맞게 

사용할 것(관상용, 염료추출 등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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